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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휴게실 반드시 만들어야
 편집국  승인 2011.08.18 09:18

17일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 정부관계자, 건축사, 노동환경 연구자가 머리를 맞댔다. 17일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 제도개선

연구팀의 김미정 건축사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정원태 건축사, 최종화 국토해양부 건축

기획과 담당, 김정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및 노동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해 발제에 나선 김미정 건축사는 “청소노동자의 업무는 단순 청소가 아

니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분들의 휴게실을 ‘유지관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제도개선 연구팀은 지난 4월부터 서울지역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였다. 캠페인단의 청소노

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82.8%가 휴게실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공간이 아닌 지하실이나 기계실, 피트 또는

계단 아래처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놓은 경우가 64.5%나 됐다.

아울러 김 건축사는 “건물을 처음 지을때부터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휴게실을 만드려면

공간도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태 건축사도 “건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주의 사적인 이익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법만 제대로 만들어진

다면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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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 정부관계자, 건축사, 노동환경 연구자가 머리를 맞댔다. 17일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

관 128호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 제도개선 연구팀의 김미정 건축사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정원태 건축사, 최종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 김정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및 노동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해 발제에 나선 김미정 건축사는 “청소노동자의 업무는 단순 청소가 아니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분들의 휴게실을 ‘유지관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제도개선 연구팀은 지난 4월부터 서울지역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였다.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의 82.8%가 휴게실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공간이 아닌 지하실이나 기계실, 피트 또는 계단 아래처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놓은 경우가 64.5%나 됐다.

아울러 김 건축사는 “건물을 처음 지을때부터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휴게실을 만드려면 공간도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태 건축사도 “건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주의 사적인 이익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법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을 만드

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최종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은 사용에 관한 법이 아닌 ‘절차’에 관한 법”이라며” “건축법으로 휴게공간을 명시하는 것은 어

렵다”며 근로관계법령에서 다루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이 실제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재정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위한 노력도 병행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7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에게 위생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으로 계산원 노동자들에게 의자가 제공됐지만, 실제 계산대에 앉을수가

없었다”면서 “법만 바꾼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사무관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관련 법령 개정된 이후 엉뚱하게 아파트 주민대표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며 “이 법이 사업주와 건물

주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국민전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 캠페인단, 김진애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24일 2차 토론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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